
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15] 

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(제58조제5항 관련)
배 출 공 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

1. 야 적 가. 야적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
나.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
다. 보관ㆍ저장시설은 가능하면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
할 것

2. 싣기와 내리기 가.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분체상물질을 싣거나 내
릴 것
나.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(물뿌림
반경 7m 이상, 수압 5㎏/㎠ 이상)을 설치할 것

3. 수 송 가.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
수송할 것
나. 다음 규격의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
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
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
효과를 지닌 자동물뿌림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
수 있는 시설
다.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
를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
라.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

비고 :  시ㆍ도지사가 별표 15의 기준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 
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.


